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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재 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도서 의 상 작물 사용에 한 작재산권 단체의 작권료 지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내열람 방식의 상 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 에 포함되는

지를 고찰하 다. 이를 하여 공연의 개념과 작재산권 제한  공정이용 단기 ,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 다. 

한 상 작물 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 에 포함되는지를 악하기 하여 경기도 K시의 6개  이용자 121명을 
상으로 상 작물 이용 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공공도서 의 상 작물 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례의 해석을 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내열람 방식의 상 작물 

이용자 다수는 출을 하여 도서 에 방문하 고, 도서 에서 상 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도서 에서의 상 작물 내열람 서비스가 작권자의 경제  이익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 해석하여 도서 의 내열람 방식의 상 작

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 에 포함되도록 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29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 

will be revised. The copyright agency has tried to impose copyright fees on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such as DVDs in public libraries. The paper studied that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copyright law. Also,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situation of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watching DVDs in facilities for 1~3 persons in public libraries could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But the main purpose of most of DVD users was for circulation 

or reading. The library service for individual DVD watching will therefore not affect the commercial 

income of the copyright holder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at if the service for the individual watching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the copyright 

law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service is included in the exception to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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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필요성

도서  소장 자료의 다수는 작권법의 보

호 상이 되는 작물인데 DVD 등의 상자

료도 그  하나다. 도서 의 상 작물(이하 

상물) 서비스는 주로 출, 내열람, 내 공

연장에서의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에서 내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화상

은 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권의 용

을 받는다. 그런데 작권법은 비 리 목 의 

공연에 하여 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

는데 도서 에서의 화상 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상물의 경우 

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료로 상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물일 

경우 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작권료를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내열람

이나 출은 공연권의 용을 받지 않고, 작

권법상 다른 권리의 용도 받지 않으므로 

상물 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발행시

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19일 문화체육 부의 공

고1)에 의하면 상물 작권 탁 리 단체는 

이용자가 개별 으로 상물을 내에서 열람

하는 것도 공연권의 용을 받는 이용이므로 

이에 해서 도서 이 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탁 리단체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작권법상 ‘공연’의 개

념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작권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연

이란 작물 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가창․구연․낭독․상 ․재생 그 밖

의 방법으로 공 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탁 리단체는 개별 설비에서의 개별 인 열

람도 공 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단하여 

작권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

는 노래방이나 DVD방에서의 상물 이용이 공

연에 해당한다는 례2) 때문이라고도 보인다. 

탁 리단체의 해석을 그 로 받아들일 경우 

도서 은 내열람 서비스에도 발행 후 6개월

이 경과한 상물만을 제공하거나, 작권료를 

지불하고 6개월 이 의 상물 서비스를 제공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도서  입장에

서 보면 이용허락의 차라는 업무부담과 작

권료 지불이라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도서 이 6개월 이후 상물만을 내열

람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그동

안 이용하던 서비스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

는 것이다.

설령 탁 리단체의 해석 로 도서 의 

내열람이 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용에 하여 공연

권 제한규정을 그 로 용해야 하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례에서의 공연개

념 해석은 리 인 목 의 상물 이용에 

한 작권료를 부과하기 한 해석이었기 때문

이다. 작권법은 작물 창작자에게 다양한 권

리를 부여하지만, 작물 이용의 성격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외로 두기도 한다. 즉, 

 1) 문화체육 부 공고 제2012-73호 (사)한국 상산업 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에 한 의견수렴 공고.

 2) 법원 1996. 3. 22. 선고 95도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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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 이거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이용이

면서 그러한 이용이 작권자들의 경제  이익

에 상당한 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작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도서 에서의 상물 

내열람 서비스에 한 공연권 용 가능성에 

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서비스가 작권의 

제한 혹은 공정한 이용의 범 에 해당하는지를 

악해보고자 하 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서 의 상물 내열람은 작권법

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둘째, 상물 내열람은 6개월 경과조건 없

이 공연권 제한을 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하여 작권법상 공연

권과 그 제한 규정, 련 례, 기존의 련 연

구를 분석하 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서

는 우선 으로 상물 내열람 이용의 성격을 

악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 지자체  공공

도서  수가 많은 6개 지역의 도서 에서 상

물 내열람을 한 개인용 시청설비 황을 

조사하고, 상물 내열람자들을 상으로 도

서 에서의 상물 이용의 의도성, 빈도, 체

상황에 한 선택 등을 조사하 다. 공공도서

으로 조사범 를 제한한 것은 다른 종보다 

공공도서 의 상물 서비스가 보다 활발히 이

루어진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1.3 선행연구

디지털도서 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에도 도서 의 작권 문제를 다룬 연구(이순

자 1988)가 있었지만 본격  연구는 디지털도

서  련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다. 1990년

 반부터 개된 디지털도서  구축  서

비스, 2000년도 작권법 제28조(도서  등에

서의 복제 등) 개정, 그 이듬해 동 조항에 한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도서 의 작권 문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0년도 법 

개정 이 에는 기존의 도서  면책규정에 한 

개정 방안에 한 연구(이경윤 1997; 남윤희 

1999)가 이루어졌고, 2000년 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 내용의 문제 과 개선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윤명, 정 민 2002; 이호신 2002; 

홍재  2004). 한 2005년 작권법에 도서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 제도의 문제

과 개선 방향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송

재학 2007; 홍재  2011). 최근에는 작권법 

제31조 반에 한 개정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윤희윤 2010; 김종철, 김 석 2012; 유희

경 2012). 이와 같이 그동안 도서 과 련된 

작권 연구는 작권법 제31조 ‘도서  등에

서의 복제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도서 에서의 공연권 문제를 다룬 

이호신의 연구(2006)는 제31조 이외의 작권 

문제를 고찰한 국내 최 의 논문이라고 보여진

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 상 연주회, 동화구연, 

화상 회, 멀티미디어자료 열람 행  등과 같

은 도서 의 문화행사와 작권법상 공연권과

의 계에 하여 고찰하 다. 특히 매용 음

반과 매용 상물을 개별  시청을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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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열람하는 것도 작권법상 공연의 개념

에 포함되어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작

물의 이용시 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

다고 해석하 다. 그러나 이 게 될 경우 도서

의 상물 서비스가 외 출에 의존하여 이

루어지고, 이로써 기기를 구비한 사람에게만 혜

택이 돌아가므로 개인의 경제  지 에 따라 공

공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 이 발생될 수 있다

고 지 하 다. 한 도서 내 열람을 체한 

이용으로서 외 출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작권자의 경제  이익을 보존하는 실익도 없다

고 단하 다. 

국외의 작권법은 국내와 달리 도서 에서

의 공연권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에 Cross(2012)

는 도서 에 제공되고 있는 스트리  형태의 비

디오 서비스가 기존의 라이센스 체결을 통한 비

디오 서비스와 달리 인류의 기록 보존이라는 도

서 의 고유 역할 수행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공정이용 논리와 교육용 이용에 

한 작권 제한 논리를 극 으로 용하여 

스트리  방식의 비디오 서비스시 발생하는 비

디오자료의 보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논의

한바 있다.

하동철의 연구(2006)는 국내 작권법의 공

연권  그 제한에 한 문제 을 반 으로 

고찰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는 비 리 목 의 공연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

부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 하는 

경우 공연권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선모

, 청소년 보호 등의 공익 목 을 한 공연에 

한 작권은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 아울러 매용 음반과 상물의 공연

권 제한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 문화혜택 확

산이라는 배분  정의의 실 을 한 것으로서 

음반의 공연권 제한은 매량 증가에 기여하여 

음반제작자들의 간  이익을 얻게 되는 것 때

문에 가능하지만, 상물의 공연권 제한의 근거

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의 공연

권 제한규정에서 상물의 재생에 한 공연권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동철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일(2012) 

한 매용 음반과 매용 상물에 한 공연

권 제한은 그 권리의 본질  내용을 해할 정도로 

이루어지므로 법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아울러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도서

을 포함한 사회부조, 교육목  등 공익을 하여 

이루어지는 매용 상물의 6개월 경과 후 공연

규정 한 작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의 경제  손실을 보 하기 하

여 원칙 으로 보상 지  의무가 있으며, 6개월

이라는 규정도 매용 상물의 유통 실을 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하다고 제

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을 하여 도서  등의 

공공시설에서의 상물 상 이 비디오나 DVD 

시장 축소에 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후 그 이익

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어도 보상 을 

지 하도록 해야한다고 하 다.

 2. 상 작물 내열람과 공연권 
제한

2.1 ‘공연’의 의미와 요건

작권법이 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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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인격권과 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국

내 작권법상 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 송신권, 시권, 배포권, 여권, 2차 작

물작성권이다. 이  공연권은 작자가 그의 

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작권법 제17조)

이다. 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작물 

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

구연․낭독․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

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유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

신( 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

다. 이 정의에는 공연의 각 행  유형과 ‘공 에

게 공개’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공연의 

각 행  유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상연이

란 연극  작물을 무  에서 실 시키는 것

을 말하며, 연주란 음악 작물을 악기로 실연하

는 것, 가창이란 음악 작물을 음성으로 실연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구연과 낭독은 어문

작물을 구두로 표 하는 것이며, 상 은 상화

된 작물을 사막이나 기타 물체에 사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이란 상연이나 연주 등을 녹

음 는 녹화한 복제물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

다(오승종 2012, 424-425).

공 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도 간단하지

는 않다. 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 ’을 불

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정

하고 있다. ‘특정’이란 행 자 사이의 개인  

결합 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한 계가 

무엇이며 ‘다수’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말하는

지에 한 명확한 기 은 정할 수가 없다. 따라

서 작물의 종류나 이용 형태에 따라 합리

으로 단해야 한다(오승종 2012, 428). 정의 

규정에 특정 다수인을 불특정 다수인과 병치하

여 기술하지 않고 호 속에 포함시킨 것은 이

처럼 명확한 기 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은 반드시 공

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특정 다수인은 작권자

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에만 공 이라고 보기 한 것이다(문화 부 

2005, 22). 

공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공연 

행 의 동시성과 장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으

로 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공연에 포

함된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공개가 아닐 경우 이를 공 에게 공개

한다는 것에 포함해야 할지는 모호하다. 작

권법 상 공연의 정의는 단순히 공 에게 공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간  차이를 둔 공개에 

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례3)에 의하면 공

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인 구에게나 

요 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는 통상 인 가족  친지의 범 를 넘

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작물을 공

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

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와 같은 ‘불특정 는 

다수인’에게 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물을 

,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이다. 

한 공연이 행해지는 장소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완 히 개방된 장소, 개방되지 않은 장

 3) 법원 1996. 3. 22. 선고 95도 1288. 이 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 작권 회가 노래방 업자를 상 로 한 작

권 침해죄에 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 례는 이후 화감상실(DVD방)에서 DVD 

화를 상 한 사건에도 그 로 용되어 작권 침해 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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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노래방과 같은 공개된 장소 안의 제한된 장

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되지 않은 장소라도 

통상 인 가족의 범 를 넘는 다수가 모 다면 

이를 공개로 보아야 하며, 공개된 장소 안의 제

한된 장소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장소의 주된 

성질이 공 에게 화를 재생하는 시설의 성격

을 가질 경우 공개  장소라고 볼 수 있다(하동

철 2006, 118-120). 

이와 같이 공 의 개념, 공개의 동시성, 장소

성을 종합하면 공연의 범 가 매우 범 진다. 

즉, 완 히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공개

된 장소에서 특정 다수인을 상으로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인을 

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공개하는 것, 공개

된 장소 안의 제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으로 동시에 혹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

지는 공개 등도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2.2 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단 기

작권법은 작자 개인의 재산  이익을 보

호하기 하여 작재산권을 부여하지만 그 보

호가 지나쳐 창작물이라는 과실을 사회 구성원

이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상을 방지하

기 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재산권을 제한한

다(임원선 2009, 160). 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기 으로는 3단계 테스트(3-step test)가 있다. 

이것은 베른 약 제9조 2항의 복제권 제한 요

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제한은 첫째, 특별

한 경우에 한정해야하고, 둘째, 작물의 통상

인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되며, 셋째, 작자

의 합법  이익을 해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이용목 과 이용형태  이용 

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통상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그 작물이 

일반 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이용을 

해하는 수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합법  이익을 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권리

제한으로 인해 권리자의 불합리한 소득 상실을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오승종 2012, 546-547; 

최경수 2010, 376-377).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작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용에 하여 

국내 작권법은 제2 에서 학교교육 목  등

에의 이용(제25조),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

하는 공연․방송(제29조), 도서  등에서의 복

제 등(제31조) 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한 제2 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

라도 제35조의 3 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포함

될 경우 작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제35조

의 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

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작물의 통상 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

하고 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하여 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그리고 제2항에서 작물 이용 행 가 제1

항에 해당하는지 즉, 공정한 이용인지를 단

하기 하여 첫째, 리성 는 비 리성 등 이

용의 목   성격, 둘째, 작물의 종류  용

도, 셋째, 이용된 부분이 작물 체에서 차지

하는 비 과 그 요성, 넷째, 작물의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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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물의 재 시장 는 가치나 잠재 인 

시장 는 가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국내 작

권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법에 열거

된 범 에서만 작재산권 제한을 용하 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작물의 이용 일반에도 확

하여 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기 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3 공연권의 제한

공연권도 와 같은 일반 인 작권 제한 

기 을 충족하는 범 에서 제한된다. 특히 공

연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첫째, 공 의 문화  

혜택이라는 공익  필요, 둘째, 이러한 이용이 

작자의 경제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가 미미하다는 것, 셋째, 오히려 이러한 이

용으로 작물에 한  인지도가 높아져 

궁극 으로 작자의 경제  이익이 증 한다

는 (박문석 1997, 355)이다. 그러나 그 제한

은 일반 으로 작재산권자의 경제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는 범  내에서 이루어

진다(하동철 2006, 277). 

국내 작권법 제29조는 비 리 목 의 공연

과 방송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 이

나  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작물을 공연 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

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청 이나 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한 반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용 

음반 는 매용 상물을 재생하여 공 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이 모든 유형의 작물의 공연

과 방송에 한 규정이라면, 제2항은 매용 음

반과 상물의 재생에 한 규정이다. 제1항을 

충족하기 한 요건은 공표된 작물이어야 한

다는 것, 직  혹은 간 으로도 리를 목

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연의 이나 제3

자로부터 반 부를 받지 않아야한다는 것, 실

연자에게 보수를 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청 이나 으로부

터 해당 공연에 한 반 부만 받지 않는다면 

리 목 이라도 공연권자의 허락 없이 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

은 지나치게 범 하게 공연권을 제한함으로

써 작재산권자의 경제  이익에 부정  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오승종 2012, 627) 이에 

한 외를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매용 음

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4)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제시된 외규정은 리성을 가진 

업소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1~7호)과 비

리 기 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8호)으

 4) 제11조( 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 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 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는 상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

이나 상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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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 비 리 기 이란 공연장, 미

술 , 박물 , 도서 ,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

, 구민회  등 사회부조나 교육  성격을 가

진 공익을 한 기 (김병일 2012, 86)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 이라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

지 않은 매용 상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

권 제한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6개월이라는 기 은 2005년 12월 개정된 

작권법5)에서 도입된 것이다. 개정 이 에는 6

개월 제한규정이 없었으므로 행 제29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에서 열거한 공공시설에서 

상물 발행 후 즉시에도 공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6개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비 리 기 이라도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매

용 상물을 무료로 상 하는 것을 지하여 

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한 것(문화

부 2005, 1)이었다. 그러나 재의 6개월 제

한 규정이 매용 상물의 유통 실을 반 하

지 못하고 있고 작권자의 경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 으로 보상 지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김병일 2012, 

86)도 있다.

2.4 내열람의 공연권 제한 가능성

2011 한국도서 연감 에 의하면 2010년 말 

국 공공도서  수는 모두 759개 이며 소장한 

도서자료는 67,487,591책, 연속간행물은 129,945

종, 비도서자료는 3,051,789 이다. 1 당 도서

수는 88,916책, 1 당 비도서수는 4,021 이다. 

비도서자료는 도서자료의 4.5% 정도이다. 공

공도서 이 카세트테이 , 비디오테이 , LP, 

CD, CD-ROM, DVD 등의 비도서자료를 장서

로 확보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이유는 공공도서

의 문화  기능과 련된다.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나 정부 는 다른 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에 따른 골 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는 문체

육시설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는 ｢철도사업법｣

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 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형마트․ 문 ․백화  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 생 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상물을 감상하게 하기 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매용 상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상물을 감상하게 하기 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매용 상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 을 포함한다)의 청사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   미술  진흥법｣에 따른 박물 ․미술

  라. ｢도서 법｣에 따른 도서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여성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 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시․군․구민회

 5) 2005년 12월 30일 제19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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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조직에 의하여 설립, 지원, 경비조달이 이

루어지는 조직으로서 일련의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한 근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의 기회를 부여한다(Christie & Barbara 2010, 

1-8). ‘유네스코 공공도서  선언’(1994)에 의

하면 공공도서 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

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센터이

다. 따라서 모든 그룹의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

에 맞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하여 통 인 자료뿐만 아니라 의 기술

과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장서에 포함해야 한

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문화유산과 

술에 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모든 공연 술

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공도서 의 

요한 역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서 법 제28조도 공공도서 이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

고 공 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공공도서

에서 가장 확 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음악이

나 화감상실과 같은 문화시설이었다(서혜란, 

김선애, 강은  2008, 149). 이것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지역주민의 술에 한 인식 고양이라

는 도서 의 문화  기능 수행을 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의 문화 술 서비스의 하나인 

상물 서비스는 주로 외 출, 내열람, 화

감상회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 출

은 일반 도서의 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도서  이외의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를 들어 도 도서  이용자규정  제
14조 ‘ 출자료 수’는 도서와 더불어 비도서자

료도 1회에 2  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달리 기본 출 기간(14일) 이상

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내열

람은 상물을 출하여 도서  내의 지정된 

설비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것이다. 일반 인 

도서는 개가제로 운 하여 출의 차가 필요 

없지만 비도서자료의 경우 폐가제로 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의 차를 거쳐 해당 자

료를 볼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시청하게 된

다. 이러한 서비스는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도서 에서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

한 정도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화감상회

는 규모 시청각실에서 여러 사람을 상으로 

상물을 재생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

비스이다. 공공도서 은 앞서 언 한 문화  

기능,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갖추

고 있고 이 공간을 화상  서비스를 한 공

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상물 이용 에서 

공연권과 련된 것은 내열람과 화상 이

다. 화상 은 공연의 유형  재생에 해당되

며,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공개된 하나의 장소

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상물을 공개하는 것으

로서 표 인 공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

서 의 비 리 목 의 화감상회라 할지라도 

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규정과 동법 시

행령 제11조 제8항에 의거하여 매용 상물

일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작

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열람 방식의 이용은 다소 모호한 

이 있다. 공공도서 에서 상물을 한 시설

은 주로 1인용 설비가 많으며 일부 도서 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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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친구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좌석을 제

공하고 있다. 작권법은 공연을 공 에게 공

개하는 것이라고 하 고, 공 이란 불특정 다

수(특정다수인을 포함)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

서 1인용 설비 혹은 가족석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을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어 이를 공연이라

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례의 해

석 즉, 공 에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용하면 1인석에서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시간

을 달리하여 여러 번 이용함으로써 이들 이용

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내열람 역시 공연의 범 에 포함되고, 앞서 

화감상회에서처럼 6개월 제한규정이 용되

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례의 

해석이 용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이 동

일 상물을 반복 이용하여 해당 작물의 

작권자에게 재산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의 례는 리를 목 으로 이루어

지는 노래방, DVD방의 작권 침해에 한 사

건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므로 이를 공공도서

의 최소한의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에 그 로 용하는 것은 

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작권법 제2조 제32

호는 ‘공 ’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

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에 특정 

다수인을 불특정 다수인과 병치하여 기술하지 

않고 호 속에 포함시킨 것은 불특정 다수인

은 반드시 공 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특정 다

수인은 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

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 이라고 보기 한 

것(문화 부 2005, 22)이다. 즉, 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DVD 방에서의 상물 

이용이 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

수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서 에서의 내

열람 방식의 상물 이용은 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감상회의 경우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람하는 경우이지만, 내열람일 경우 6개월 이

의 상물을 화상 회 참가자들만큼 다수

가 시청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한 

작재산권자의 경제  이익에 손실을 미친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과 2.3장에서 언 했듯이 작재산권은 

작물의 이용목 이나 작물의 종류, 그 이용으

로 인하여 작재산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

 피해 등을 기 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공연권은 공 의 문화  혜택이라는 공익성도 

제한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 에 부합될 경

우 공정한 이용에 포함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의 내열람이 

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제한의 

문제를 논의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내열

람의 성격을 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하

여 다음 장에서는 공공도서  내열람 설비 

황과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상물 이용목 , 

의도성, 상물 작권자에 미칠 수 있는 경제

 향 등을 심으로 조사, 분석하 다.

   3. 공공도서 의 상 작물 
내열람 황 분석

공공도서 에서의 내열람 서비스가 유료

로 상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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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재산권자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1 경기도공공도서

연감 (경기도사이버도서  2011, 386-391)

에 의하면 2011년 3월 재 경기도 지역의 공

공도서 은 167개 이다. 이용자에 한 조사

에 앞서 경기도의 27개 시 지역 도서   시립

도서 이 7개 이상인 9개 지역  상  6개 지

역의 상물 이용설비 황을 조사하 다. 단, 

각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도서 을 조사

상에 포함시켰지만, K시의 경우 2012년도 하반

기에 개 한 2개 도서 은 조사 상에서 제외

하여 연감에 제시된 도서 과 조사 상 도서

수는 실제로 차이가 있다. 실제 조사한 도서

은 총 6개 지역 55개 이었다. 설비 황조사는 

기본 으로는 도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

는 시설 황을 조사하 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화조사를 실시하 다. 

상물 내열람 이용자에 한 설문조사는 도서

 수가 가장 많았던 K지역을 상으로 하

고, 시청 설비가 가장 었던 1개 도서 을 제

외한 6개 에서 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이용

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바로 회수하 다. 

설문은 2012년 6월 30일~7월 7일 사이에 실시

하 고, 회수된 설문지는 121부 다.

3.1 내열람 설비 황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 지역 55개 공

공도서  에서 1인 혹은 3~4인이 상물을 

시청할 있는 설비를 갖추고 내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은 43개 (78%)이었으며, 시

청설비는 모두 294 다. 개별 도서 별로는 

최소 1 부터 최  17 까지 다양하 으며, 1

개 도서 당 평균은 6.8 다. 지역별로 비교

해보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

만 략 5~7  정도 다. 한 도서 에 따라

서는 개별열람 시설 이용자를 , 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청석은 1인석 뿐 아니라 다인석이 있는 경

우도 있었다. 55개 도서   10(18%)개 도서

에 다인석이 있었으며, 개별 인 방의 형태

로 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도서 도 1곳 있었다. 다인석은 주로 2~6인 정

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인석의 경우 도서 별

로 최소 2 부터 최  6 까지 있었다. 체 

상물 시청 설비  약 8.2%가 2~6명까지 동시

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도서   설비
지역

시립공공
도서  수

시청 설비 
제공도서  수

시청 설비 수
(지역별 평균)

다인석 제공 도서  수 
(다인석 수)

K시 12 8 44(5.5) 1(4)

P시 10 6 46(7.7) 2(3)

S시 9 9 65(7.2) 2(4)

Y시 9 6 22(3.7) 0

B시 8 8 59(7.4) 3(7)

N시 7 6 58(9.7) 2(7)

계 55 43 294(6.8) 10(25)

<표 1> 경기지역 공공도서 의 상물 시청용 설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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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 작물 이용 황

3.2.1 설문응답자의 인구  특성

공공도서 의 상물 내열람 이용자의 인

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녀비율은 54%

 46%로 남성이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 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10 와 20 (각각 28%)가 많았다. 직업

별로는 학생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회사원(22%), 고등학생(21%) 순

이었다. 고등학생과 학생을 합치면 55%

로 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 

기타 응답자로는 과학자, 학강사, 병원치료 

인 환자, 운동처방사, 자 업자, 문직 등이 있

었다(<표 2> 참조).

성별 빈도 %　

남성 65 54 

여성 56 46 

계 121 100　

연령별 빈도 %

10세 이하 6 5 

10 34 28 

20 34 28 

30~40 38 31 

50  이상 9 7 

계 121 100　

직업별 빈도 %

등학생 12 10 

고등학생 26 21 

학생 29 24 

가정주부 8 7 

회사원 27 22 

취업 비생 7 6 

기타 12 10 

계 121 100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  특성 

3.2.2 상 작물 부가서비스 이용 황

상물 부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DVD 

구매  여, DVD방 이용, VOD 시청을 최

근에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 다. DVD 구

매경험은 거의 없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

으며, 1년에 1~2장 구매하는 경우가 29%

다. 90%에 이르는 이용자들은 1년에 1~2장 

혹은 거의 구매 경험이 없는 이용자 다. 기타 

응답으로는 가끔 구매한다는 경우와 2~3년에 

1장 구매한다는 경우가 있었다(<표 3> 참조). 

DVD 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구매경험이 있

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지만, 거의 없거나 1년

에 1~2회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에 이르

다. 비교  빈번히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1

달에 1~2회 여하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표 4>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거의 없음 73 60

1년에 1~2장 35 29

1년에 3~4장 이상 10 8

기타 3 2

계 121 100

<표 3> DVD 구매 경험 

빈도  % 

항목
빈도 %　

거의 없음 68 56 

1년에 1~2회 27 22 

2~3달에 1~2회 9 7 

1달에 1~2회 16 13 

기타 1 1 

계 121 100

<표 4> DVD 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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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방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 1년

에 1~2회 이용하는 경우는 12%, 1달에 1~2

회 이용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 다. 기타 응

답자는 1달에 5회로 매우 자주 DVD방을 이용

하는 경우 다(<표 5> 참조). VOD 역시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70%)가 다수 으며, 

2~3달에 1~2회 정도 시청한다는 경우가 14%

다. 기타 응답자는 3년에 1~2회 정도라고 답

하 다(<표 6>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거의 없음 94 78 

1년에 1~2회 15 12 

2~3달에 1~2회 1 1 

1달에 1~2회 10 8 

기타 1 1 

계 121 100

<표 5> DVD방 이용 경험 

  

빈도  % 

항목
빈도 %　

거의 안 85 70

2~3달에 1~2회 정도 17 14 

1달에 1~2회 정도 10 8 

1주일에 1~2회 정도 5 4

기타 4 3

계 121 100

<표 6> VOD 이용 경험 

3.2.3 상 작물 이용 목   선택 기  

공공도서 의 상물 이용자들의 주된 방문 

목 이 상물 시청인지 아니면 도서 출이나 

자신의 공부인지를 조사하 다. 상물 이용자

들의 도서  이용빈도는 1주일에 1~2회 혹은 

3~4회인 경우가 각각 32%, 33%로 비슷한 정

도 다. 즉 과반수 이상이 어도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들이었다(<표 7> 참조). 

도서 에 오는 주된 목 에 한 질문에 120명

이 응답하 다. 이  55%는 책을 보고 출하

는 것이 주 목 이었고, 16%는 상물 이용이 

보다 우선된 목 이었다. 한 13%는 열람실

을 이용하러 온다고 응답하 다. 기타 응답자 

8명은 도서 출과 DVD 이용 둘 모두라고 응

답한 경우 다(<표 8>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1주일에 1~2회 39 32 

1주일에 3~4회 40 33 

1달에 1~2회 37 31 

기타 5 4 

계 121 100

<표 7> 도서  이용 빈도 

 

빈도  % 

항목
빈도 %　

책을 보고 출 66 55　

상물 이용 19 16

문화 로그램 참여 12 10

열람실에서 공부하기 15 13

기타 8 6

계 120 100

<표 8> 도서  방문 목  

도서 출이 주 목 이라고 한 이용자들이 실

제로 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1개

월간 출 책수를 질문하 다. 그 결과 응답자

의 59%가 1~5권 정도 출하고, 그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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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6~10권 정도 출하는 경우도 17%에 이

르 다. 거의 출하지 않는 경우는 21% 다. 

기타 응답자  3명은 1달에 10~20권이라고 

응답하여 출빈도가 매우 높은 경우 고, 1명

은 3달에 1권 정도라고 응답하 다. 이 결과를 

앞의 도서  방문목 에 한 설문결과와 련

지어 볼 수 있다. 도서  방문목 이 열람실 이

용과 상자료 이용이라고 밝힌 응답자 에서 

거의 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에 

불과하 다. 이것은 도서  방문의 주된 목 이 

상자료를 보는 것이었지만 더불어 책도 출

하는 이용자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

히 거의 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엔 열

람실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

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상물이 주목 인 이

용자들  과반수 이상이 도서 출도 함께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1~5권 71 59

6~10권 20 17 

거의 출하지 않음 26 21 

기타 4 3 

계 121 100

<표 9> 1개월간 출 책수 

상물의 내열람 빈도에 한 질문에서 1달

에 1~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

으며, 1주일에 1회인 경우도 32%로 상당히 많

았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경우도 21%에 이르

다. 기타 응답자 에는 1달에 15~20회 정도 본

다는 경우가 2명, 2달에 1번 혹은 1년에 2~3회 

등 가끔 본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10>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1달에 1~2회 46 38 

1달에 3~4회 39 32 

이번이 처음임 26 21 

기타 10 8 

계 121 100

<표 10> 상물 내열람 빈도

도서  이용자들이 최근에 출시된 상물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0명 에서 

최신성을 주요 선택기 으로 삼는다고 답한 경

우는 10%에 불과하 다. 거의 과반수에 이르

는 응답자들은 작품성 있는 화를 주요 선택

기 으로 삼고 있었으며, 유명한 화를 본다

는 경우도 29% 다. 기타 응답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는 재미있는 것 5명, 작품성과 

유명한 화 1명, 보았던 것을 다시보기 1명, 안

본 화 1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 1명, 음악

이 좋은 것 2명, 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1

명,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1명 등 매우 

다양하 다(<표 11>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최신에 개 한 화 12 10

작품성이 있는 화 58 48

유명한 화 35 29

기타 15 13

계 120 100

<표 11> 상물 선택 기  

도서 에서 상물을 보는 이용자들의 의도

성을 악해보기 해 상물 열람계기에 하

여 질문하 다. 응답자  59%는 책을 보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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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우연히 내열람한 경우 다. 이것은 앞

서 도서  방문의 주된 목 이 도서 출이라고 

했던 응답자들이 55% 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한 무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서 에 왔

거나 작품성 있는 상물을 보기 해 왔다는 

응답자들도 35% 다(<표 12>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책 보러 왔다 우연히 71 59 

무료여서 일부러 옴 32 26 

작품성 있는 화 시청 11 9 

기타 7 6 

계 121 100

<표 12> 상물 시청 계기 

 

3.2.4 체 서비스 이용

설문응답자들이 재 상물을 안본다면 무

엇을 하고 있을지에 하여 질문한 결과 도서

에서 책을 열람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

다. 이는 도서  방문 목 이 도서 출이라고 

했던 55%가 반 된 결과라고 보인다. 화  

방문, DVD방 이용, TV 화시청을 한다는 경

우는 모두 합쳐서 5%에 그쳤고, 신 화와 무

한 일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33%로 다소 많았

다. 앞서 도서  방문 주목 이 상물 람이

라는 응답자는 16% 는데, 이들이 도서 에서 

상물을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다른 방

법으로 상물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

여 다. 기타 응답자는 공부(3명), 등산(2명), 

컴퓨터 게임(2명), 일(1명)한다 등 다양하 다

(<표 13> 참조).

만일 도서 에서 상물 내열람 서비스를 

단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물 부가서비스로 

이동할 것인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상물

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

았으며, TV로 무료 화를 시청하겠다는 경우

가 26%, 도서  신 다른 무료 상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22% 다. 비용을 지불하

고 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DVD방 이용이나 

DVD 구매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와 6%

에 그쳤다(<표 14> 참조).

빈도  % 

항목
빈도  %　

화  / DVD방 이용 4 3 

TV로 화 시청 3 2 

화 람과 무 한 일 40 33 

도서 에서 책을 열람 64 53 

기타 10 8 

계 121 100

<표 13> 상물 시청 체 행동 

 

빈도  % 

항목
빈도  %　

상물 시청 안함 41 34 

TV로 화 시청 31 26 

다른 무료서비스 이용 27 22 

DVD방 이용 2 2 

DVD 구매 7 6 

기타 13 11 

계 121 100

<표 14> 서비스 단 시 체 행동 

4. 논의  제언

제2.2장에서 언 하 듯이 작재산권은 

작물의 이용목 이나 이용하려는 작물의 종

류, 그리고 그러한 이용이 작권자에게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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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재산  피해의 정도를 기 으로 그 권

리의 제한 가능성을 단한다. 특별히 공연권

의 경우 공 의 문화  혜택이나 사회부조, 교

육  목 이라는 공익  필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 분석한 

공공도서 의 상물 내열람 이용의 특성을 

작재산권 제한기   공정이용을 단하는 

기  에서 이용목 과 경제  손실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권 제한의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상 작물 내열람 이용의 특성

4.1.1 이용 목

어떠한 작물의 이용이 작재산권의 제한 

범 에 포함되는지 혹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

는지를 단하기 하여 우선 그 이용의 리

성 는 비 리성 등 이용목 과 성격을 고려

한다. 특히 비 리 인 목 이면서 교육  성

격이 있고, 그러한 이용으로 인하여 교육 인 

것을 더 확 할 수 있을 경우 공정한 이용에 포

함될 수 있다(Patterson 1991, 201). 내열람 

서비스에서 상물 이용의 1차 인 주체는 도

서 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 이 DVD방과는 

달리 비 리 인 목 으로 상물을 이용하여 

내열람 서비스한다는 것은 무나 자명한 사

실이다. 비 리 인 목 일 뿐만 아니라 상

물 열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 에 한 문화

 혜택과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연권 제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서 의 이용목 과 더불어 본 논문은 

그 서비스 상인 상물 이용자들이 어떠한 의

도로 도서 에 방문하여 상물을 시청하는지

를 악해보고자 하 다. 

조사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설문당시 상물

을 시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서 에 책

을 보거나 출하러 오는 것이 주된 목 인 경

우가 많았으며, 상물 시청이 주목 이었다는 

경우는 16%에 그쳤다. 그런데 도서 출 경험

과 빈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  방문의 주 목

이 상물 시청인 이용자들도 도서 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물 시청 서

비스가 도서 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내열람 방식의 상

물 시청이 DVD방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것을 보여 다. 즉, 공공도서 의 상물 

내열람은 그 자체로도 공공에게 상문화에 

근할 수 있는 혜택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도서 출이나 도서  내 다른 문화서비

스로 연계될 수 있다. 결국 상물 내열람은 

도서 의 문화 , 교육  기능을 보다 확장시

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도 이용목 에 비추어볼 때 상물 내열

람이 작재산권의 제한 요건과 공정이용의 요

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 다. 

4.1.2 상물의 종류

작물의 종류  용도는 공정한 이용을 

단하는 기 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용하려는 

작물이 정부 작물이나 뉴스기사 등과 같은 

공 의 심사가 되는 정보를 다루는 작물인

지 상업 인 목 으로 창작된 것인지를 단하

는 것이다(Patterson 1991, 202). 국내 작권

법 시행령 제11조 8항에서 ‘ 매용’ 상물에 

해서 6개월 경과규정을 둔 것은 이러한 기

에 의거한 것이다. 즉, 비매용일 경우 발행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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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하게 도서 에서 공연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기 을 응용하여 내열람 

이용자들이 최신성이 있는 상물을 람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하 다. 그 이유는 DVD 

등의 상물의 경우 발매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 

조사결과 공공도서 의 상물 시청자들은 

최신에 개 한 화보다는 작품성이 있거나 유

명한 화를 심으로 선택하 다. 이것은 도

서 의 내열람을 공연행 로 보고 발행 후 6

개월 제한규정을 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

음을 보여 다. 만일 상물 내열람 이용자

들이 주로 최신 발행작품을 심으로 시청하고 

있다면 발행된 상물 유통에 어떤 정도로는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개월 제한규정의 

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

사결과 이용자들이 최신 상물을 보기 하여 

도서 에 오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상물 

내열람에 6개월 제한규정을 용할 경우 공공

도서 을 이용하여 최신 상물 자료를 이용하

려는 특별한 일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도서

이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4.1.3 경제  손실

특정한 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  손실 가능성은 작재산

권 제한 기 과 공정한 이용을 단하는 기

으로 사용된다. 즉, 작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해서는 그 이용이 

작자의 합법  이익을 해해서는 안되므로 

작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작물의 재 시

장 혹은 잠재 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 내 상물 

열람이 상물 작권자의 합법  이익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하는 것은 쉽

지 않다. 그러나 도서 의 내열람 서비스 

단 시 이용자들이 작권자에게 경제  이익을 

 수 있는 다른 상물 서비스로 이동할 것인

지를 악해 으로써 경제  손실 가능성을 가

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앞서 이용목 에서도 언 했듯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 도서 에서 상물 시청이 극 인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

다. 의도 으로 화를 보러 온 경우보다 책을 

보거나 출하러 왔다가 우연히 상물을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러 상물을 보러 온 경

우(26%)라 하더라도 상물을 도서 에서 시

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체할 수 있는 상물

을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체 응답자의 5%에 

불과하 다. 한 도서 이 상물 시청서비스

를 단할 경우 다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겠다

는 경우도 극히 은 8%에 그쳤다. 이러한 설

문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도서 의 내열람 방

식의 상물 서비스가 상물 부가서비스 산업 

즉, 상물 작권자의 경제  이익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아

울러 내열람 이용자들은 학생을 포함한 

고생이 가장 많았으며, DVD 구매  여, 

DVD방 이용, VOD 시청 등의 상물 부가서

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1년에 1~2회 정

도로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

실은 도서 의 내열람을 통한 상물 이용자

가 상물 부가서비스 산업의 주된 소비계층이 

아님을 보여 다. 따라서 도서 의 내열람이 

상물 작권자가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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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익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고 단된다.

4.2 내열람에 한 공연권 제한 규정 도입

앞서 내열람 이용자들의 열람의도, 이용

하는 상물의 종류, 작권자에게 미칠 수 있

는 경제  손실 가능성을 기 으로 도서 의 

상물 내열람이 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

한 이용의 범 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

의하 다. 

도서 과 작자 는 출 사는 문화의 발

이라는 기본  가치는 공유하지만 작권과 

련해서는 상호간의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도

서 은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도서 을 통

하여 작물을 공 에게 리 이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상업 인 작물의 작자나 출 사는 

작물을 사유재산으로 보면서 이윤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유통을 조 한다(Gasaway 2000). 작

권법은 이러한 충돌되는 가치를 조 하여 작

자에게는 재산  권리를 부여하고, 도서 에게

는 그 권리의 제한을 통하여 도서 의 가치를 

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이 아무리 정보공유의 가치를 내세워도 작

권법은 작권자가 기 했던 시장에서 이윤을 

회수하는데 향을 미치는 경우에까지 작권

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한 도서

이 정보공유의 가치를 시한다 하더라도 작

권자의 경제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해칠 수 

있는 권리제한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

제는 도서 에서의 어떤 이용이 작재산권자

의 경제  이익에 향을 주는 정도의 이용인

지에 한 정확한 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물은 표 인 상업  작물로서 그 

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정도로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 상물 작

권 리단체인 한국 상산업 회는 도서 에서

의 상물의 내열람 방식의 이용에 하여 

작재산권자의 경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에 하여 6개월 제한규정을 

용하고 6개월 이 의 상물 이용에 하여 

작권료를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공공도서 의 상물 내열람

자는 주로 도서 출을 하여 방문하고 있는 

이용자들이었으며, 상물을 시청하러 온 이용

자들이 도서 출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

청할 상물 선택에서 최신성을 요한 기 으

로 삼지 않았고, 도서 에서의 내열람 신 

다른 상물 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상물의 부가가치 시장으로 연결되

는 이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

실은 도서 의 내열람이 상물 부가서비스

를 이용하여 작권자가 경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고 있

지 않음을 보여 다. 따라서 도서 의 내열

람이 작권의 합법  이익에 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서 의 내열람 서비스가 작권법이 목

으로 하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상물의 부가가치 시

장을 해하는 것은 도서 이 아니라 인터넷상

의 불법 다운로드와 스트리 , 불법 복제, 이

블이나 지상 , 성방송 등 홀드백 혼란, 단기 

이익에 을 맞춘 극장 주의 수익구조, 부

가시장 창출에 한 무 심, 불합리한 계약

행 때문이라는 조사결과(장재옥 2010, 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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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도서

의 내열람을 공연으로 간주하여 작권료 

징수 범 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공공도서 의 

상물 내열람 서비스에 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단된다. 한 이러한 주장은 

공연에 한 작권법 상 정의가 다소 모호하

고, 제2장에서 언 한 리를 목 으로 한 노래

방과 DVD방에서의 작물 이용과 련한 

례에서 공연의 개념이 확  해석된 것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 의 내열람과 련

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작권법상 공연의 정의  ‘공 에게 공개한

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의 정의에 도서 의 내열람처럼 시간을 

달리하여 공 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할 경

우 공익을 목 으로 하는 기 에 해 이시성 

공연의 개념이 용되지 않도록 외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연의 정의에 이시성도 포

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행 작권법 시

행령 제11조 제8항과 별도로 제9항을 설치하여 

도서  등의 공익을 목 으로 한 기 에서의 

이시성 공연의 경우 6개월 경과규정이 용되

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5. 결 론

공연권 제한규정 개정  도서 의 상물 

사용에 한 작재산권 단체의 작권료 지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내열람 방식의 상물 이용이 

작재산권 제한의 범 와 공정한 이용의 기

에 부합하는지를 악해 보고자 하 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에서 내열람 방식의 상물 

이용이 작권법상 공연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가 모호하지만, 례의 해석을 그 로 

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공도서 에서 상물을 개인 으로 

내열람하는 이용자는 상물만을 시청하기 

하여 도서 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도서 출

을 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상물을 보

는 것이 주된 목 인 경우라도 도서 출도 함

께 하고 있었다. 한 도서 에서 상물을 시

청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물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하 다. 따라서 도서 의 

상물 내열람 서비스는 상물 작권자의 

경제  이익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한 이용의 범  혹은 작재산권의 제한의 

범 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

해석하여 도서 의 내열람 방식의 상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작물

을 이용함으로써 공공도서 이 실 할 수 있는 

문화 , 교육  기능의 확  가능성을 고려하

여 작권법상 공연의 정의를 수정한 뒤 6개월 

제한규정의 용을 받지 않도록 공연권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서 에서 내열람 방식으로 

상물을 이용하는 것이 작권법상 공연권의 제

한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하 다. 이러한 논의

는 내열람 이용의 목 , 이용 작물의 종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하므로 도서 의 내열람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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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 황을 조사하 다. 그러나 그 조사의 

범 가 경기도 지자체  1개 지역으로 제한되

어 본 조사결과가 국의 내열람 이용자를 

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조사 범

를 보다 확 하여 내열람 이용 황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재 공연권 제한 규정안이 공

고되었고, 곧이어 그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상물 내열

람 서비스에 한 사서 는 도서 의 인식, 공

공도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서의 상물 

서비스, 도서  시청각실에서의 화상  서비

스 황 등을 조사, 연구하여 도서 이 공연권 

제한규정을 극 으로 활용하여 상물 서비

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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